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됴흐 뽀뎐一잎잎벋一쏘설—보一일且 Il흐(짼꼬 조센∠할—멜띨ㅗ

I 공륨 기쿤

가 엉엮 장온 뇩림묀 견몰이거나 다븐 용모르 사용되는 시+과 같은 긴묻에

있을 경우 에는 해딩 시설과 분리(벽 이나 충 둥으르 나누어● 경우를 맏한다

이하 같다) 되어야 한다 다만. 다음의 경우에는 뿐리하지 압을 수 있다

') 
영 업 장(동붙징 묘업 은 제외한나) 과 「수의사범 」 에 따른 동불냉 i·

(이 하 동̇풀병원
 ̇
이라 한다)의 시설이 힘 깨 있는 경우

2) 영 업 짱과 금봉어. 앵무새.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윽 판매하는 시싣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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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있:' ,'조 어야 하 ,’
 나— 시

‘

!과 셔 리되이야 —l다

마) 화상Γ뫄 건子 딱균뿐ㅙ지석에:: 딘— 건∠ 냇 ·」 'ξ÷쇄E 쟁기는

소

' 
매이 븐

‘

! !̨ 。ㅏㅟ: 마
' 

수 있÷j 방지시스!은 싣
''해

야 한다

라) 회장
'와

 견조 덜균폄 쇄시섶의 +업  내ㅋ 우 곽P!한 수 있는 폐쇄

희로 녹화장지음 사각지대의 발젱이 ㅚ소화된 수 있드즉 ●지해야

한 다

3, 넴동시절 등 봉물의 사체를 위생 식으료 보관할 수

함께 있는 경우

3) 제2흐라옥 I) 바) 에 따라

나 영멈 시설은 동믈의 슴성 및

뇽물을 위생 적으료 건강하게

해야 한다

다 정 결 유 지와 위생 관리에 필으한

바닥은 정소와 소독을 씜게 할 수

이어야 한다

라 설치류나 해충 둥의 출뎁올 막올 수 있눈 설비를 해야 하고 소녹약과

소독장비를 갖추고 정 기적으로 청소 빛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

2 개별 기 준

가 동울장요업

뇽물 전욤의 짱례식장은 짱례 준비실과 분향실올 갖취야 한다.

동물 화장시 실 과 동물 건 조창시 설

가) 통울화장시설의 화장로는 3기 이하르 설치혜야 한다. 다만. 시 ·

토지사 또는 시장 ·군수 ·구청 장이 설치·온영하는 동물화장시설은

예외르 한다

한 다

4) 둥물 진용의 뽐●]시 실은 유클을 만 썬 하쎄 보관할 수 밌어야 하고

유곧음 개넥서으르 학인힐 수 있드복 포지관이 븐어 있어야 한다

5) l) 부디 4) 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능물장모업 시설기춘에 관한

세부사함온 능림 류산식 품부 장관이 정 하여 고 시 한마

G) 시창 쿠수 구 첨 장은 핀요한 경우 I) 부더 5, 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

외에 해당 지역 의 특성읕 ⊥리하 시섣 기t음 ξ 학 수 있ι+

나 통물판매멉

I) 일,1 동물관t"멉 으

' 

기준

가〉 사육실과 걱리싣읖 뷴리하어 싣치해·) 하머 사육설비는 마음의 기쑨에

따라 동을들이 자유뮴게 운
''일

 수 있는 븀분  ̈크기여야 한다

α〉 사육실비의 가르 및 세로는 각z) 사육하∶: 등블의 체 상(珞됴 등플의

코부디 꼬리까ㅊ

'의

 길°

'글

 ㅑㅏ한다 ˚
'하

 나̨)의 2배 및 I 5배 °

'상

일 짓

(2)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울이 닛밤ㅗ 인어섰을 때 머리가 담지

않는 늪°

' 

。

'상

일 것

나) ㅅㅏ육설비는 직시광선 비바寸 추위 및 더위〔: 긔콸 수 있도옥 신지비어●1 하고

사욱설비를 2단  이상 쌍은 겅

'에

는 

‘

긱 인로 부니지지 앉도록 설치헤야 한다

다) 사로와 물욜 추기 ,· 하 섣비뫄 눙
'의

 제온음 척징하세 유지합 수 있누

설비몰 갖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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션은 ˚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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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

1。1 성

‘

!ㅖ 시와 우
' 

섕 √ㅣ√1가 ''농

'! 
ㅢ부。

"누

 —
’'요

● ⅱ→ ㅅ

' '1 

μ ,'ㅐ 수

ㅅ

' 

●!' 깃i 것∫̧ 모 뷰r'

˚

') ," !ㅏ

는 고앙°

'’' 

겸우 50°

'리

남 I 넝 1̊상으

' 

ㅅ

' ' '˙ '¿

1 우!네우 팍ㅛ애°ㅑ

한 

ι i

ㅐ

') 

격 리 ●

'은

 봉
'생

 —1멉 ●

' 

격 리→
' ,' 

주은 ￢ 용바나

시〉 진시상거레능,l 방직으르 영업자의 동휼 우 소ㅐI 자 등에게 함선·÷
'"

하고 직 섭 판매하지 앞는 경우에는 시설기츈을 갖두지 암  ̧수 있다

2) 겅매방Δ
I 숍 봉한 거래글 알선·충개하는 등읔관'"엮  회 경매장 기준

가, 정수싣 쑨비실 경매실 및 ㅋ리실을 각각 구분(선 이나 古 능으르 나누

어신 겅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) 하여 설치해야 한나

나) 3뎡 이상띄 온영인력을 확보해야 —1디
ㄷ̊ 전덤성 질병이 '입되는 것을 예방히기 위해 소독맏관 등띄 소득징비끌 갖춰야 다̈

㈚ 직수실아는 경매되는 동을·1 건강쌍테를 견진할 수 있는 줘시짱비골 구비해야 한다

바) 둔비실에는 경 매되는 등을을 해당 능믈의 블하자멸로 분리하여 념 음 ㅕ

있는 설비를 춘비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석비는 등물이 쥠게 부슬 수 없어·l

하고 등울에게 상패를 임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

바) 겸매싣에 껑매되는 동믈이 들어 있는 설비를 2답 이상 쌈은 껑우 붕격

으르 무너지ㅅ

' 

않도록 설지해 ㅑ̊ 한마

다 동을
—
 임 업

1) 사육싶 과 격 리질읔 구분하여 절치해야 한다

2, 사료와 을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둥을의 섕태적 특싱에 마라

채광 및 콴기가 찰 되어야 한다

3, 사욱설비의 바닥은 지면과 닿아 있어야 하고 동물의 배설물 첨소와

스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

4) 사육싣비는 직사광전. 비바람 추위 빗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절치

되 어야 한다

') '1ㅣ

 '「 I: '''I°

''I 

ㅢ '

해아 신 다

(,) 긱 리→1온 동목섕→ㅏ어

5()"ㄺ 'J ' 'J 이상의 사ㅕ iiㅢ 우
' 

ㅕ끌 ㅣ̨
''

띄 기ㄺ선 기

‘

 - ￢ , 휴ㅏ다

라 뇽블셍산업

I) 일반기쑨

가) 사육실 분
'ㅏ

싣 밋 지ㄺ싣은 —러 또:·
:'’

'ㅣ
 (깐막°I나 '1듣  등으로 LF「어

‘
'경우콕 먁카다 1̊하 

‘

!다,ㅎl ● :'λ
'헤

●̊ 하며 ㅑ눈ㅑ 직선 판매하ι 겸우에는

'ㅑ

매즈!우 뗀도로 ●̈

' 

하어야 한다 다꾸! Hㅑ ) 에 해당ㅎㅏ는 경 우는 제오

'한

다

나) ㅅㅏ육싣 뇐만실 빚 격리싣에 자료파 묻온 무기 위한 심비흘 갖퀴아 한다

나) 사육설비의 바나
' 

둥올·( "'실울 성 스돠 +독  이 쉬위야 ¿ㅑ고 시욱설미의

재짇온 정소 소독 및 건I:’ㅏ ㅓ고 부식성˚

' 

없어야 한다

라) 시육실비는 둠굳이 쉽," 부—
 ㅕ 없어야 하고 둥울에제 상해를 임지지 않 :;

짓 
。

' 

어야 한ιㅑ

마〉 빈
‘'˚' 

가능한 I2'ㅐ 붤 1̊샹˚

' 

된 'ㅐ 또는 1ι 양°i 75바 리당 1명 °

'상

●

'자옥 ·뱐리 인력을 확보패야 한다

ㅒㅏ) 「긴큭뼙」 저
'2조

쩨2항제1흐어

' 

따른 단득추텍 ( r건 축'」 ㅅ

' 

행 럼」 별포 '

쎄1흐 나목·다목의 다ㅎ누택 바가+주택은 제외한다)에서 다음의 오긴에 마라

개 또는 고얌°

'를

 소규모로 생산ㅎㅑ는 경우·l는 동울의 쏘음을 최소화하기

위한 소올방지설비 등올 갖.-(야 한나

(I) 체중 5킬로그램 °
'만

: 2°바ㄹ1 °1 하

(2) 체충 5킬로그렘 °1상 15킬 로그했 ˚
'반

: IO마리 °
'하(3) 체중 15킬르그웸 °

'상

: 5마 ¿

' 

°

'하2) 사육질

가) 사욱실이 외부에 노츌퇸 경우 식사광신 비바람 후의 및 너위흘 꾀할

수 있는 시절이 섣치뇌어야 한다

나) 사육절비는 둥믈들이 자유롬
'세
 움식벌 수 있는 궁분한 크기여야 하더

권장하는 크기는 다욤.l 같다

(1) 사육섭ㅂ

'의

 'ㅏ르 벳 서l'는 각라 ㅅㅏ욱하는 둥믈으

' 

치

'상

의 2 5ㅂ

" 

및 2베

(튬뭏의 ,I장이 80젠티미터貫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2매, ˚

'상

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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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Z) 시 '삭비·( '이누 사육히는 *무이 닛
'¨

):;l 익어섰

' 
매 머리가 당 기

압는 ㅑ。ㅣ 이상일 것
다) '"의 켱

' 

에는 운동공

‘

¨

'우

 섣 지하고 ':양이 띄 징 우에누 매H시 석 신멘

및 우신저글 섣치하는 등 뇽뮬의 늑성·l 맷÷: 생매지 한깅 을 조성 애아 하다

라) 사육실비는 사육히는 농풀의 매설늘 집 소와 ●득 
˚

' 

쉬

' 
재짇이이아 可다

바) 사욱섣비L 위⊥ 쌓지 않아야 한나 니만 20I"'● 3월 22믿 선에 동
=

섕산업의 신
'I릎

 히고 섣지늰 시육섣
'" i: 

서 다우의 요7!을 낏춘 정 , 에는

설비기운을 잣춘 것으로 본다

(l) 2단까ㅈ

' 

만 쌍을 것
(2) 충격●르 무너지지 압도록 싣지늬 깃

ㅂㅏ) ㅅㅏ육실ㅂ

'의

 ㅂㅏ닥은 먕으르 하×

' 

않아야 한니 다ㅒㅑ 2υ I8년 3뭘 22일 전어

'동물생산업의 신고클 하고 설치된 사욱설비르서 다욤의 요긴을 갗분 경우

에는 실비기툰을 잦춘 것으로 본다

α) 사옥능믈의 발이 빠지지 않도륵 사육●미 마닥의 망 사이 간격이 몸놈

하세 되어 있을 것

(2) 사욱짇비 바닥 뎐적의 ,O피 센트 이상·l 평평한 관을 넘어 둥을이 누위

쇨 수 있는 공간올 확보할 것

3) 뷴만싣

가) 새끼흘 가지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을 안진하게 보흐할 
— 잇도록

덜도로 구픽되어야 한마

나) 분만실의 바닥과 벽년은 올 컹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압는

재질이어·l 한다

다〉 뵨만실의 바닥에는 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

라〉 직사광선 비바탐. 추위 빚 더위를 꾀할 수 있어야 하며 둥믈의 제욘을

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결비묠 갖취야 한나

4, 격 리싣

가) 천엮성 질병이 다붐 통믈·l게 전염되지 앉도옥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.

다만. 토끼 .l렷 기니피그 뎃 웸스터의 경♀ 개별 사육시설의 뱌닥. 친짱

밋 모든 벽 (환기구를 제외한다)이 유리 플라스틱 또는 그 밖에 이에 춘하는

재질로 만들어진 껑우는 해당 개별 사욕시실이 격리실에 해당하고 분리

●! 것P ·i: :- ι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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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긱

'i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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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 ㅣ̨ ''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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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'‘ 」: ㅏ 컹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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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ㅏ 걀할 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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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을 갖취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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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업짱으로 본다

가)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4조加  방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의 가람용노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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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빈 주수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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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뇽올징 ㅑ[엮 자

l) ⅛ '의 1n 자마 사 ●!에 직 의 ㅑ̊ 
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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띄 사체루 ￢ 려.l야 안다

2, +:' 의 사재÷: 바쌍 'ㅑ 1: 건
'˛

짱 띄 '마 비으± 지 려 한 징
' 

쎄는 동묻외

소유자어

' ''' 

릉묻장 ㄴ엑 등곡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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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ㄺ믿자 밋 거ㄺ 후 싼재에 내반 적번  ̈지리망덖 ;우 기ㅋ 후ι 서류;

'ㅐ
 주어 

●ㅑ 한ㄷㅏ

:‘〉 움무화쌍시즈
' I 

는 ⅛두건土상시●! 우 ' 망 하÷: 경 우 「대기뫄킹 뵤천 텁 」

등 관ㅓ ·
" 

령 에 마부 기주에 석 마하도복 '밍 해야 ·l다

4) 「한겅≠:야 시헝 검사 등 메 +· l 벡끌 제I6 즈에 따븐 륵정대엥입지쎄게

동블희 장시설에시 나P 는 배,ㄱ 가스 등 호여 묻전¾ 6개 '!마마 1 희 이상

득점 우 믿고 :I 견마근 시 제 없이 시잠 구수 구 징잠에캐 재≡해야 한다

5) 흉묻화상시섰 또는 동풀건∠장시설이 
’
널포 9에 마는 기쑨에 컥합하거

'유지 ·관리뇌고 있는지 여+플 학●!하기 위해 농루I÷산ㅅI +부 장관이

성 하어 고시하는 정기김사를 옹목화장시

''은

 3난마다 1 희 이상 +울
건조창시설은 6,l묄바나 I희 이상 싣시하고 그 겯 마를 지제 없이 시 상

·군수 ·구징상에게 제불해야 한마

6) 별지 체30호서식 의 영업자 싣 석 H ':시 을 다음 면드 1 월 맏얻,l지

시짭 ·군수 ·+짱창에게 제둘해야 하다

나 몽물판매업 자

I) 다음의 월렴 (Π 聆) 이상인 둠울을 판매 맏소! 또÷: 증개.l 야 한다

가) 개 ·고양이: 2개 윌 이상

나)그 외의 ⅝물: 이유(排

‘

υ 후 스스± 사로 통 먹이곧 미은 수 있는 윌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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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는

 시깐이 A시칸 이상우! 동!에 내해시: :

항심 깨I●! '싸 사i¨ 긍ㅓ ●ㅏ
' 

÷
-1 

사료름주는 용기블 정긴하쎄 n 시해아 ●!마

마 시 싱 '쌍 님이나 시싣 재 +밍 령 능을 빰온 경우 」 닝 림에 {다: 싸,조기÷
—

°
1 벵한 ' I 

‘

!i'' 一 A' χ

'' 

엾°I 뵤고해야 한나

사 잉 이 상에시 'I생  하:; 농

’

 소우 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ㅕ 해야 한다

아 돔+빤
'매
이자 동÷

':+이

어자 둥묵쟁산멈×ㅏ 둥블진시입자 딪 동몰위다관리ㄲ자는

각각 빤매 수임 셍산: 선시 및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태해 별지 재29호서식의

개채관리가:드+ 작성하ㅗ 비지해야 하너 우리 또는 개덜시욱시설에 개재벋

징보(몸중 앍수 ¸생인 에방섞종 및 진료사항 등) 를 포시하어야 한다

다반 기니쾨」와 핵스티의 검우 부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

자 둥블판매업자 뇽묻수입업자 밋 동율섕산멉자는 입수하거나 관매한 동뮬에

rl l̊ 서 」 내멱은 기륵한 겨래내멱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  이상 보관해야 한다

차 #장보멈자 및 동물위틱관리멉자는 폐쐐희로 녹화평상을 30일간 보관해야 한다

카 동란생산엮자 밋 봉물전시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처리,l 푀서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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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 동란생산엮자 밋 봉물전시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처리,l 푀서에



미성 H 자에 게는 동몰을 중개해시는 안 돤다관 매

중개 시

구임자에게 반드시 얄러주어야 한다

가) 농무의 습성. 득징 및 사욱방법

나) 동목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동록방법 븜록기한

세부 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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뺘

반 러동물 디■ 기약서 (●● 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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ㅎ 동몰틈복 채 도 의 임 수 완

덛색

i 징

멈 소엉

4) 「소비/l기 뽄볍 시 행 령」 쩨8즈게3 함에 따른 소비자뿐쟁 해걷 기준에

따라 나음의 내용을 포함한 게약시와 해담 내 앉올 중명 하는 서류른

관매할 메 체공해야 하녀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욤을 엉 업 창 내부

(전 가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 우에는 인티넷 홈페이지 또는 휴데

전화에서 사용되는 쇰 용프로그템을 포함한다) 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

해야 한타

가) 동을관매업 둥록번호 업소명 추소 및 전화번흐

나) 봉물의 클생일자 및 판매법자가 입수한 날

다) 동물을 생산(수입) 한 동믈생산(수임) 멉자 멉소명 빚 주소

라〉 동물의 축종 품종 색상 및 관매 시의 특징

바) 예방검종, 약을투여 둥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

바)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중밍서류

사) 판매일 빚 판매금맥

아〉 판매한 동올에게 질병 또는 사망 둥 건강쌍의 문채가 생긴 겸우의

치 리 방법

자) 둥록된 동물인 경우 그 둥록내역

5) 4)에 따룬 계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몽물관때멉자는 다옴 게약서의

기재사함을 추가하거나 순서툴 변경하는 수정해서 사송할 있 다.

3 건강상태 펫 진로 ㅅl剖에방ㅁ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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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증의 배완돕율로 교한 땃는 구입 금액 안급 (˛만  소비자의 중대반 ●l

˜로 인ㅎI。

' 

●I해가 맏생안 검무°I는 배상묻 요구한 수 없음

'
판매업소(사업자)가 "| 반비용윤 부답ㅎ料  ,| 복시켜 소●

'ㅈ

μ
'게

 인도 Į

만 업소 썩임ㅎI’I 숲I복

’

I긴°I 30인 을 경과마거나 관패업소 관리 중 폐

사 시어I는 용종의 애완둥답로 교한 뜨는 구압기 환급

켜l약해저I(ㄷ빤 구임 후 7일 。

'내

)

써I 부

기 목

1) 구임 후 1,얻 I̊내

폐사한 경 두

2) 구입 주 15인 。I내

전벙。I 밥생안 컴 우

a, 지약서
' 

교부ㅎㄵI

완온 겅우

ㅅ—
「

ㄷ

τ

— u려〔●의 관리이 관안 시lφ로 시업지
'I 

반러동⅝*로 학성●니다
— 민̨

‘

 소●l지의 쭝디뱐 과선아 배담
' 

수 았어 문심대
''I쭌

어 띠푠 배상이 지안】 수 있는 주̊ |사짱욘 잎반

식인 쭈의사ψ과 구뵨●H 적시봐니 Į

워와 갇°I ,I호ㅏ● 제켠ㅎI고 쩌약서 2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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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
잗 뇌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

8) 동읔관매업자 중 경매방식을 룸한 거래를 알선·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논

나음 사항을 춘수해야 한다.

가) 겅 매수수료를 경매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타

나) 졍매일정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겅매일 IO일 전까지 튱보해야

하고 통보한 일정을 변경하려는 검우 에는 시쌍 군

‘

 구정장에게

경매일 3일 전까지 통브해야 한다

다)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수의사뫄 운영 인럭을 통해 검진을 해야 한다

라) 준비 실에서는 경 매 되는 동물이 식 별 이 가능하도록 f분해야 한다

마) 검 매에 잠여하는 자에게 경 매되는 둥물의 출하자와 봉물의 건강

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

바) 경 매 상황을 녹화하여 30일간 보관해야 한다

9) 별지 제30흐서식의 영멉차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드 '뭘 말일까지

시장 ·군수 ·구침 장에게 게출메야 한다

다 둥믈수입 업자

l) 동물수입 업자는 수·l국과 수밈 일 등 검 역 과 관련된 서류 등을

수밉 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.

2) 별지 제30흐서직듸 명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움 연드 1월 말일까지

시장 ·군수 ·구청창에게 게쥴메야 한다

3) 동물수뎁멉자가 동물올 직 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뮬관매업자의

준수사항올 지 켜야 한다.

라 동붙생 스

'입

 싸

', 
사육하÷ 눙녹에게 주 ] 희 이쌍 껑기직으 ¿ 온놈할 기희÷ 제¼해야 

—l다

2, 사욱신 내 신병외 !알셍 弓! 막산에 f의 하어야 하고 맥●! ''증 등 점병에

대한 예방걱 壬지
— 쥐한 ← 개제Iㅑ

''가
::에 이름 기입하여 :¨ !리 해 ㅑ̊ ¨다

3, 사육 ·끈!리 하 : 동
=에

 대해서 투! =! 리 는 받튜 깍기 맷 이빨 관리

듬을 엮 1 희 이샹 질시하어 돔을읔 

‘

!킴 하고 위생 적 으로 ÷·ㅑㅢ 해 ㅑ̊ 하며

그 내역 
— 기흑해야 한다

4) 뭘령이 12개뭘 미만인 개 ·고양이는 교매 및 들산ㅅ
'킨
 ㅓ 없고

물산 후 마음 —산 사이에 8개 의 이삼의 기간음 두이 ㅑ̊ ●다

5) 개채관리카二에 출산 난짜 클산¼물 수 암수 구붇 등 불산에 관한

짐보를 프함하어 작섬 +리  해야 한다

6〉 노화 등●코 번식 능릭 이 없는 동물은 보흐하겨나 임먕듸도록 느릭해야

하고 똥울읔 유기하거나 페기른 목적 으= 거 래해서는 안된 다

7) 질병이 있거나 상해블 임 은 돔을은 측시 격 리하여 지료밤드록 하고

해당 ⅝물이 희복될 수 없거나 나븐 돔물에케 질병을 읊기 거나 위해블

끼칠 우리가 늪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겅우에는 수의사가 인
'적

 인 방법

으로 치리하도복 해야 한다 이 겅우 안락사 치리내멱 사유 및 수의사늬

성명 둥을 개체관리카드에 기목해야 한다

8) 별지 제30흐서식 의 영법자 실적 보고서를 다움 면二 I 윌 말믿까지

시장 군수 ·구첨장에게 제줄하어야 한다

9) 등물을 직접 관매하는 겸우 동물관매업 자의 준수사항읖 지거야 한다

¼에서 경 매방식을 봉

긴 화번 흐클
7) 온라인을 동해 홍보하는 검우에는 능록먼호. 업소명 추소 및

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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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 돔올전시멉 자

l) 전시하는 개 또는 고망이는 월렴어 6개 월 이상이어야 하너 붕록매상

몽물인 경우에는 동물등록올 해야 한바

2) 전시된 몽물에 대해서는 짐기적민 ·l방짚종과 '송윰 싣시하고 매년

I희 검진을 예야 하머. 건감에 이상이 있는 것으± 띄심 되는 졈우에는

격리한 후 수의사의 진료 빗 직짇한 치요를 예야 한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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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) 젼시하는 뇽무의 배쑤부은 엉엮 잠과 농끌의 위쌈관리 성 겯유지몰

측시 저리해야 한나

9) 전 시하는 동읕을 생샀이나 팎매의 이 용 패서 ∶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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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 뇽물 우1 탁 +리 업 자

1) 의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정 기석으보 은동함 기희묻 제공해아 한나

2) 사르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뒤하지 압도옥 격절히 관리해야 한다

3) 뇽묻에게 건강싱 위해으인비 믿 쟁하지 아니하도복 영멉 —l련 시싣 및

설비륵 위생적이고 안건하세 핀리해야 한다

4) 위탁관리하고 있는 등물에게 견김 문제가 발섕하거나 이상 벵동을

하누 경우 슥시 소유주에게 알려야 하더 병원 진료 능 적절한 조치를

쥐 혜야 한다

5)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은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싱향에 따라 구분 ·

관리 해야 한다

6) 영멉자는 의탁관리하는 ¼붙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

해야 한다

가) 둥록번흐. 업소뎡 딪 주소 전화번흐

나) 위박관리하는 동물의 축종. 퓸종 나이. 색상 빗 그 외 목이사항

다) 제궁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

아 농읔운송엮 싸

l) 미 재9소에 τ다은 뇽ㅓ
' ''에

 ∶!●ㅑ 1

3) 2시

‘

}̇ 이상 이동 시 뇽굳에새 
‘

1 ●
' 

한 휴ㅅ1 ': .]' 패 '괴 ㅑ̊

4) 2마리 이상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개 제벋 L '" 패·ㅑ 안나

5) 동둘의 온송 온임은 봉묻의 종유 j[기 ·싣 이돕 겨리 ' , ι
'만

하어

산정해야 하고 소유주 응 사랖비 농승 어 '¡

!에 마라 온임이 난라서시 ::

안된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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